
2023 건설안전혁신포럼(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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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체제를 혁신해야 건설이 바로 선다

일 시 : 2023년 7월 3일(월) 13:30~17:00

장 소 : 일산 킨텍스 2전시관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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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규율 기반 건설사업 안전관리체제 구현 방안

(사)건설재해예방협회
Construction Accident Prevention Association

자
기

규
율

 기
반

 건
설

사
업

 안
전

관
리

체
제

 구
현

 방
안



- 9 -





- 3 -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안전학회장 안홍섭입니다.

지금부터 한국건설안전학회 2023년도 제2차 건설안전혁신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국정운영에도 불구하고 본 포럼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조경태 국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발제자와 토론자분들, 본 포럼을 

후원하고 직접 참석해주신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안전보건공

단 관계자님,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포럼을 후원해주신 안전보건관

련 단체와 기업의 대표님, 감사합니다.  특히,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업장 사고예방을 위해 국가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전체 근로자의 12%에 불과한 건설근로

자가 사고사망자수는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에도 402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와 같이 건설산업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건설안전제도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는 “기존의 문제해결 접근방법으로는 근본적 개선을 이룰 수 없다”

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와는 다른 차원의 혁신적 대책이 요구되며 건설산업의 특성에 

맞고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건설안전학회에서는 건설사고의 근본원인이 되는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혁신적으로 해소하고자 

주요 주제를 선정하여 포럼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은 가장 중요한 주제로 건설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책임과 이를 보좌하는 안전전문가의 역할을 

다룹니다. 

안전조직은 안전보건경영체계의 근간입니다. 최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제의 효과적 구현”을 위해 “책임체체를 혁신해야 건설이 바로 선다”라는 

주제로 건설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각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 책임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영국의 안전수준을 초일류로 견인한 로벤스 보고서에 따르면 “자기규율 예방체제를 통한 안전”은 

실질적인 견제와 압력이 전제되었을 때만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가 안전활동의 핵심임에

는 분명하지만 이 또한 여러 가지 안전관리 수단 중의 하나로서 외부 동력 없이 저절로 이행될 수는 

없습니다. 건설사업에서 외부관계자의 개입이 없이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발주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상호작용하는 총체적인 안전보건책임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모두가 자율적으로 안전활동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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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활동이 건설현장에서 작동성이 낮고 효과가 떨어지는 근본원인 중 하나는 안전관리자의 위상과 

권한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을 두 축으로 하는 건설산업 

안전관리책임체제에는 근본적인 결함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건설사업의 사업주이며 최고 

결정권자인 발주자에게 권한에 합당한 책임이 부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제도적으로 

발주자의 책무를 보좌하는 건설안전전문가의 명칭, 위상 및 선임 방식이 건설산업의 생산체계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건설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면 거시적 관점에서 건설사업의 직간접 참여자 모두를 포괄하여 사고유

발 요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사고는 저가 과당경쟁에 따른 상시적 공사비와 공기 부족이 

근본 원인입니다. 이는 계약제도에 발주자의 안전책무가 미비한 때문으로 안전 법제에서 건설사업 

참여자의 안전책무의 공정화는 입낙찰제도의 합리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발주자의 안전책무 합리화와 함께 자문역의 안전관리자도 안전조정자로 위상을 격상시켜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안전전문가는 발주자의 안전 책무를 보좌하고 지도, 조언 및 건의하는 

자문역으로서 건설사업관리(PMC; Project Management Consultancy)의 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 선진국처럼 건설안전전문가는 건설사업의 사업주인 발주자가 선임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산업안전

보건법에서는 제정 당시부터 안전관리자를 라인 역할로 편성하였습니다. 10여 년 후 전부 개정을 통하여 

참모 역할로 시정하였음에도 수급인이 건설현장에서 선임하게 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또는 관리감독

자를 지도·조언하는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이로써 안전관리자가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 즉, 안전자문

역이 아닌 안전을 실행하는 사람으로 착각하게 하여 건설안전관리자가 본래의 역할과 위상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1호 판결에서도 

안전에 대한 지도·조언을 했던 안전관리자가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등 건설 관련 법에서도 발주자의 책임은 미흡한 편으로, 발주자가 해야 할 책임을 

감리자가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감리자에게 벌칙과 벌점을 부여하여 관리하는 상황입니다. 감리제도

는 건설 목적물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도입되었기 때문에 안전을 감독하는 역할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으며 아직도 감리의 안전관리 역량과 책임체제는 개선의 여지가 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전부 개정을 포함하여 빈번한 개정이 있었지만 건설사업의 안전에 대한 책임체제는 

아직 바르게 정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오류를 시정하고자 도입한 안전보건조정자 

역시 기존의 안전관리자는 그대로 둔 채 발주자의 안전책무 보좌보다는 분리 발주된 두 개 이상의 

공사에 대해 안전보건활동을 조정하는 단순한 역할에 머물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의 초기부터 건설안전전

문가가 발주자를 보좌하여 설계단계에서 근원적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선진국형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아직 국내에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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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계획은 사고방지의 핵심 활동이지만, 기존의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도 공사관계자

가 실질적으로 작성하지 못하고 실효성 없는 외주 작성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도입된 

안전보건대장도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실효성이 부족한 서류작업만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산업안

전보건법에 도입한 안전보건대장(FILE)의 본래 취지는 선진국에서는 안전보건활동의 기록물로서 위험관

리를 위해 효과적 사항을 기록하여 다음에 이루어질 안전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나 우리 제도에서는 

안전관리계획(PLAN)으로 받아들여 또 다른 계획서가 양산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미래를 설계하는 

계획(PLAN)과 과거를 기록하는 대장(FILE)의 차이를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사업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참여자 사이의 공정한 안전책무 분담에 의한 상호 견제로 달성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정비 T/F”가 활동하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포럼을 통하여 “누가 건설사업의 안전에 대한 책임 주체인가?”, “안전전문가

는 누구를 보좌하는 것이 사고예방에 효과적인가?”를 분별하여 건설사업의 안전책임체제를 바로잡는다

면 제반 안전활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실질적인 건설사고예방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건설안전학회의 사명은 건설안전분야의 제도 개선를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공정하고 

존경받는 건설산업“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건설안전의 당면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

로 제안하고 토론을 통해 공론화함으로써 국가의 건설안전관리체제가 선진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오니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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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부산 사하을 조경태 의원입니다.

먼저 「2023년 2차 건설안전혁신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건설안전학회 안홍섭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께 깊은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주목할 만큼 매우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 중심에는 건설이라는 든든한 토대가 있었으며, 그 배경에

는 건설인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은 우리 생활의 근간이 되어 국가와 국가, 

도시와 도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공기 맞추기에 급급해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는 건설산업의 행태는 국민들의 불안함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 건설업 종사자의 업무 수행 여건과 처우는 열악하기 그지없었고, 건설사고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원인은 합리적인 책임체제의 부재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인 “책임체제를 혁신해야 건설이 바로 선다”라는 말처럼 선진형 자기규율 예방체제로 

건설안전 법제의 실효성 회복에 기여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2023년 2차 건설안전혁신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여름철 건강관리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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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규율 기반 건설사업 안전관리체제 구현 방안

책임체제를 혁신해야 건설이 바로 선다

일시 : 2023년 7월 3일(월) 13:30~17:00 ❚ 장소 : 일산 킨텍스 2전시관 301호

P∙R∙O∙G∙R∙A∙M

13:00~13:30  등   록 

13:30~13:50  개회사

 축   사

안홍섭 회장 

조경태 국회의원

제 1 부  발 제 사회 : 오병한 교수 (경기대학교)

13:50~15:10

 발 제 1 건설안전전문가 역할의 실태와 혁신의 필요성
조재환 안전전문가 (서울시설공단) 

 발 제 2 CM의 안전감리 실태와 역할 강화 방안

정  민 전무 (한미글로벌) 

 발 제 3 PMC기능에 의한 국가책임체계 확립 한계와 장애

손영진 단장 (한국건축산업진흥원) 

 발 제 4

건설사업 총체적 안전관리의 발주자/
Safety Coordinator 안전책무 정비방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홍성호 선임연구위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15:10~15:20  휴   식

제 2 부  토 론 좌장 : 유정호 교수 (광운대학교)

15:20~16:00

 지정토론 박찬정 고문 (건설안전임원협의회)

조춘환 상무 (DL이엔씨)

천병조 상무 ((주)태일씨앤티)

윤종호 서기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16:00~17:00 질의응답

폐 회 사

(사)한국건설안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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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C기능에 의한 국가책임체계 확립 한계와 장애

손영진 박사 / 국가계약법 개혁추진단장

한국건축산업진흥원

2023 건설안전혁신포럼(2차) < 발제 3 >

1. 들어가며

  광주아파트 신축공사나 재개발철거공사와 인천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공사 등의 일련의 붕괴사고들을 지켜

보면서 오늘의 국가현대화과정에 초석을 놓은 건설인의 자긍심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건설인이라는 자체가 

부끄러운 존재로 자괴감마저 들게 하고 있다. 법과 제도가 비록 흠결이 있더라도 주권자인 국민은 악법도 우

선 따라야 할 한다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테스 형의 가르침대로 생각없이 국가가 하라는 대로 사는 세상이 

바른 길인가 의구심이 들 뿐이다. 건설공학인에게 법은 그 시대의 진리라 여겼고, 공정과 정의 추구는 정치나 

법학 전문가들이 영역이라 여겨, 계약관련 법규의 흠결 여부에 관해서는 사실상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난 無智의 

분야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현행 계약관련 법규를 살펴보니 100년 전의 낡은 근대법리와 법철학에 

근거된 심각한 계약법의 흠결에서 비롯된 혼란과 갈등임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붕괴사고는 충분히 예견되는 사고로서 사전 예방이 얼마든지 가능했던 人災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정부나 당해 건설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언제나 그랬듯이, 철저히 조사해서 재발 않도록 하겠다

고 약속은 반복하나 사고는 여전히 발생되고 있다. 또 목소리가 있는 건설전문인들은 하나같이 언론을 통해 

원인과 대책이라 하여 한마디의 책임없는 지적질들은, 오히려 근본 대책을 찾지 못하는 건설을 위험산업으로 

국민에게 각인시켜 왔고, 반도체 산업과 같은 뇌과학적 신경전달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계약관련 법개혁

으로 산업구조 개혁을 통해, 종합응용산업으로 다시 태어나 세계리딩국가로 발전해 가야 할 건설산업의 기회

로 삼지 못하고, 년 10조달러 이상의 해외건설시장 개척에 이제는 기술경쟁력 마저 후발국에도 밀리게 하고 있

다. 더욱이 대부분 정치적 부정부패사건에는 건설산업이 그들 私益追求에 도구로 연루되거나 희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안전도 국민 경제생활에서 憲法的 價値이므로 평등권 및 사유재산권과 함께 국민기본권의 하나이므로 

국가에 의해 堡障되어야 한다. 국민의 權利와 義務 및 행정청의 權限과 責任을 국가 계약관련 법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하고, 이들 기본권 침해 예방을 위한 규율도 정해야 하나 그러하지 못하다. 헌법적 가치인 국민기본

권 침해에 행정주체의 예방 책임이 모든 계약관련 법규에 누락되어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약40여년 전부터 

발주자 책임의 감시개념(Q/S, Quality Surveillance)을 公法的 技能으로 직접 개입하여, 종합사업관리자문역

(이하 PMC, Program Management Consultancy)방식의 先進技法과 미국연방조달규정(FAR)과 기술규정

(UFGS) 등의 계약관련 현대법리와 법철학과 법체계로 구성하여, 모든 참여자들의 국민안전을 비롯한 평등권

과 사유재산권 등의 침해 예방을 계약행정 절차의 감시(Q/S)기능으로 녹여 있는 법규와 국내 건설 계약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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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비교를 통해 계약관련 법규의 흠결을 알아본다. 

2. 기본권 침해에 관한 自律的 豫防機能이 不可能한 계약관련 법규의 欠缺

  行政契約은 국가가 公益 달성을 위해 체결하는 公法上의 契約이다. 그러나 행정주체의 상위부처인 기획재

정부가 公法上 契約이어야 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서 ‘원도급자인 직접

상대자의 본래 私人 지위를 違憲的으로 발주자와 동급으로 승격시켜, 행정주체가 공행정 작용을 간접상대자

에게 지위남용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법률로 지난 수십년간 개혁없이 지속해 왔다. 그러나 본래 公法上의 

契約은 국가정책에 의해 행정주체가 수행하기 때문에, 계약관계가 私人간의 평등해야 할 私法上의 계약과 달

리, 불평등할 수도 있으며, 또 행정주체의 行政契約은 公益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일방적

으로 破棄 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大法院은 행정청의 이와같은 고권적 태도로 인한 지위남용을 우려하여 

국가계약법을 오히려 私法이라 해석하고 있다고 이해한다. 

  그러나 대법원의 私法解釋이 국내 법규 전반에 행정주체의 公法的 無責任의 법리오해를 불러, 행정계약법

을 근대법리나 법철학에 함몰되어, 이제는 상거래 질서의 위험발생을 원인조차 변별하지 못하는 법치의 사법체

계가 심각한 自家撞着에 빠져 있다. 행정청이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라도 “행정의 私法關界로의 탈피”를 경

계하기 위헤서, ‘공법상의 기본원리나 규율이 요구된다’는 行政私法 이론을 제시하거나, ‘행정계약상의 제반

문제를 법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법학계 지적도 있다. 이와같은 대법원의 私法解釋은 국가

건설의 경제정책에 끼친 영향은 긍정적인 면보다 건설산업의 비효율적 생산체계와 낙후된 기술과 교육에 이르기 

까지 공정해야 할 건설상거래 經濟秩序 파괴에 마치 기름을 부은 듯이 부정적인 부작용이 훨씬 커졌다. 

  이유는 행정계약법은 행정주체가 법규정으로 실효적인 公法的 責務의 契約行政 技能이 作用되도록, 주권

자인 국민의 권리와 의무 및 행정청의 권한과 책임을 개별법규에 세부적 계약행위별 절차에 따라 분명히 명시하

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경제거래 과정에서 이익침해로 일어나는 갈등요소를 방지할 책임은 행정주체에게 

있다. 당장 현장에서 주권자들이 자율적 규명으로 권한과 책임을 권리와 의무 변별로 쉽게 이해하고, 스스로 

가릴 수 있도록 개별법규에 계약이행의 구체적인 절차로 명시해야 한다. 개별법규는 집행법규이므로 구체적으

로 국민모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법 제2조, 제103조 및 제104조의 규정은 피해자 입

증주의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법관의 해석에 무조건 따라야 하기 때문에 법치가 올바르게 적용되지 않는 환경

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작용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가려야 할 국가 계약법은 직·간접계약 상대자의 

권리를 차별로 구분하였고, 그 결과 발주자의 계약거래에 필요한 발주자 정보마저 차단할 수 있는 위헌적인 

지위와 권한을 직접 상대자에게 한정하여 부여함으로써, 국민기본권 침해를 막아야 할 행정주체가 오히려 방

조하는 법으로 정하고 있다. 직접상대자도 민간기업이므로 이익을 추구하는 속성은 벗어 날 수가 없다. 그러

나 행정주체는 그동안 작은 차이조차 변별하지 않아 갈등만 부추겨 왔고, 법으로 보장해야 할 모든 참여자

들의 권리를 직·간접상대자로 강제로 구분 차별함으로서, 아예 국가계약법에 의해 간접상대자에게는 의무만 

부과하여 반드시 지키게 하고, 발주자에게 추가비용 청구권리는 상실시키면서도 공사는 계속하도록 한 다음, 

피해는 사후적으로 민법에 의해 구제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본권리 예방기능은 커녕 이미 발주자

가 부당하게 일으킨 사건마저 공정하고 정의로운 손해배상마저 될 수 없다. 더욱이 발주자를 상대하여 이의제

기 권리마저 박탈되어 있기에, 발주자의 시정조치 책임마저 없으므로, 공사종료후 민법에 의해 가려져야 하나, 

이미 모든 증거마저 감추진 상태에서 사실상 무조건 권리착취의 늪에 빠지게 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 

또 계약법의 흠결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존재의 이유조차 없다는 자체보고서도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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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경제적 강자의 탐욕적인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권리가 침해된 경제적 약자는 민법의 피해자 입증주의로 인

하여 자기가 입은 피해의 발생 원인부터 모든 증거들을 입수해야 하는 민법 법규로는 고의 또는 실수로 발생

한 원도급자의 불법/불공정행위를 발주자의 개입 없이는 사실상 변별이 불가능하다. 행정주체의 개별법규가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정해져서 책임과 의무가 쉽게 변별되지 않게 된다면 부득이 사법권을 가진 행정당국에 의

해 심리나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외형적인 형식적인 절차만 강조하고, 숨겨진 조작이나 왜

곡된 기초사실의 진실을 행정주체나 사법당국이 밝히지 않는 사례가 지속되어 민주사회의 법치주의는 이미 파

괴된 부패국가로 전락된 것이다.

  또 이와 같이 경제적 강자에게 부여한 위헌적인 권한 부여는 우선 계약법을 근거로 경제적 약자에게 책임전가

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안전사고나 분쟁발생 또는 필수정보의 차단, 조작 및 왜곡 등으로 권리 침해 등의 행위

를 사실상 허용하여 방치하고 있고, 사법권을 가진 행정당국이 침해된 기본권리를 심리나 수사를 밝히지 않거

나, 일방적 밀실결정으로 또다른 조작의 재판청구권 박탈하거나, 아예 수사 자체를 않고 가해자의 근거없는 

허위주장으로 증거불충분으로 덮어버리는 행위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흠결은 1960년대초 당시 제국주의 일본 예산회계법을 베껴 인용해 오다가 1995 WTO협정에 떠

른 국제규범에 따른다는 취지에서 국가계약법규로 사실상 명칭만 변경하여 100년 전의 전제주의 법리를 그대

로 적용해 온 것이다. 반면에 서구에서는 사적자치와 계약자유를 근대법리의 무제한 자유의 부작용을 막기 위

해서 1980년대 이후 공익개념으로 계약정의(Contract Justice)나 계약공정(Vertragsgerechitigkeit)을 추가

하여 현대법리로 전면 법개정과 건설산업 구조를 철저한 프로세스산업으로 개혁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법

리는 아직도 근대법리에 함몰되어 있어, 법리의 한계를 느끼면, 직권남용으로 위헌적 조작이나 왜곡을 서슴치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사법부까지 불의에 동참하는 수단으로 애용되어, 사실과 관계없는 위법과 위헌판

결이 남발하는 허상의 권위들이 발견되고 있디. 이는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부에 준 ‘공정과 정의’에 대한 법리

의 해석권한을 법관의 해석에 무조건 따르도록 정한 판단권한의 권위를 지위남용하는 사례로 심해지는 부작

용의 폐해 또한 크다. 

  예를 들어 발주자나 경제적 강자의 국고횡령이나 사기계약 사건의 공동불법행위의 범죄를 덮어주기 위해, 행

정주체들이 재판청구권 박탈과 같은 위법을 저질렀으면, 이를 재판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당연히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투명성이 상실된 밀실결정이 관습화되어 조작이나 왜곡된 행정주체의 허위서류 조차 사실심리나 법률심

리를 하지 않고, 역시 권위를 내세운 밀실결정으로 판결서를 남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재판절차에 편심

판결이 불가피한 판단중지(Epoche)기법을 상거래계약 변별에 적용하여 법원판사 직권으로 바꾸어 심판대상을 

조작하는 어이없는 판결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부작용은, 국가계약법의 흠결을 이용해서 사회전반에 정의라

는 관념을 사유불능성에 빠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급속히 발전하는 다원주의 사회의 높아진 국민수준에 비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법규가 미쳐 따

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원도급자가 고의 또는 실수로 현행법규의 흠결을 악용하여, 부정하게 조작 왜

곡할 여지가 또한 많다. 이와 같은 결과가 헌법적 가치의 국민안전을 비롯한 평등권이나 사유재산권 등의 침해

는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보호 책무가 국가 법치주의의 공법적 책임임에도 법규에소 배제한 치명적인 흠결이 

있는 것이다. 이는 이미 ‘국민의 사법불신 81.2%’(국민일보 2021.10.27)나 사법부 신뢰도 OECD꼴찌(조선일

보 2019. 05. 03)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3. 발주자책임 배제와 構造的 思惟不能性의 事故豫防 發想 限界

  우선 건설 계약관련 계약법은 행정법의 범주에 속하므로 행정학에서 다루어야 하나, 국내에서는 계약법에 관



32 2023 건설안전혁신포럼(2차) - 32 -

한 행정법 전문가가 보이질 않는다. 계약법 관련 하여 건설산업과 토론이나 공동연구를 오히려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계약관련 법규에 흠결이 있음이 짐작 되는 부분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 행정주체의 공법적 책

임제 거론은 거의 언급조차 금지하는 풍토가 만연해 있다. 더욱이 제한된 공무원이 어찌 모든 상거래에 개입하

여 부정거래를 막을 수 있느냐는 이유로 거부한다. 또 산업에서는 이익 집단에 의해 철저히 강자의 지배구조로 

굳어져 진영논리로 나눠져서 자기이익 중심산업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약 50여 가지 이상의 

광범위한 공종이 함께하는 건설 산업의 구조가 각각의 이익에 함몰된 잘못된 파편 산업으로 분산되었기 때문

으로, 상호 소통이나 협업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 이와 같은 반사적 이익은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강자에게 

유리할 수 있으나, 산업전체가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사전 이익배분방식인 IPD (Integrated Project 

Delivery)은 꿈도 못꾼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설프로그램의 전통적 5대 목표(Cost, Time, Quality, Security & ESG) 중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는 요소가 없다. 만일 어느 하나가 잘못되면 각각의 요소인자가 서로 연결된 관계로 건설사

업 전체의 목표가 흔들리게 되어 있다. 그 영향은 사회적 문제로 반드시 확대 비화된다. 이를 기술적인 관점에

서 국내 건설의 수준을 보면, 과연 4차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산업인가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종합응용산업인 건설의 기술 기준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시간이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비용

과 품질, 안전 및 환경에 이르기 까지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한 모든 요소가 기획단계에서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경영의 핵심인 시간관리(Schedule Management)의 기준은 건설성능 생산성향상에서 나온다. 이 기술은 

벌써 1950년대부터 미국 공병단(COE, Corps of Engineers)의 CPM(Critical Path Method), NAS 

(network Analysis System)등의 공정관리 기법을 시작으로 Primavera에 이르기 까지 많은 공정관리기법들

이 발전해 왔다. 더욱이 공정관리기법에는 단위공정에서 노무인력 수량, 자재 물량, 장비물량 등을 기간

(Duration)기준으로 투입물량과 금액산출내역(Activity Sheet)상세까지 포함하고 있다. 공사과정에서 발주

자 책임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제 공사일정표가 같이 변경하게 되므로, 발주자에게 계약변경을 청

구할 권리가 무조건 발생하므로 이 사실을 자동으로 모든 참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그러나 이때 중

간에 있는 원도급자가 이 사실을 감추게 되면 대부분 형사적인 배임에 해당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에 발주

자는 원도급자를 계약상대자로 하고 있으므로, 원·하도급간의 계약변경에 하자가 발생하면, 간접당사자인 

하도급자가 발주자에게 이의제기하고, 발주자는 이떼 원도급자를 배제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즉시 

그의 시정조치해야 할 책임이 있어야 하나, 국가계약법의 흠결이 이를 막고 있다.

  특히 국내건설은 목표관리, 현황관리 및 사후관리 개념의 실적중심관리로 인해 건설산업에는 사전 또는 중

간 등의 실시간 과정관리에서 監視槪念이 아니라, 현저히 부족한 기능인 監督槪念으로 Bar Chart(Gantt 

Chart)에 의해 공정관리를 실시해 오고있는 반면, 해외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사업일정관리(Schedule 

Management)를 혁신하여 안전을 비롯한 시간, 비용, 품질 및 환경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CPM 등과 같은 

공정표를 통해, 각 해당 공종의 단위공정(Activity)의 소단위공사기간(Duration)에 소요될 투입물량 산출내

역(Activity Sheet)인 인력, 자재, 장비 등의 물량에 의거하여 작성된 Network Diagram으로, 계획·분석·

사전 검토·검사·인정·승인 등으로 실시간 과정관리로 중점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건설기술을 계약행정적 

절차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리와 법철학 및 법체계 구성 발상이 국내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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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주자 계약행정관리의 신개념인 종합산업관리(PMC)방식의 계약법 철학과 법체계 

소개와 국내계약법의 흠결

  현대법리로 公·私法구분없이 계약절차로 계약법을 규정한 미국 연방조달계약규정(FAR)의 건설산업은, 철

저히 소비자중심시장(Buyer's Market)으로 탈바꿈해 오면서, 1980년대부터 사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나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행정주체가 직접 계약행정 작용으로 실시간 개입하는 公益 法理인 계약정의

(Contract Justice)나 계약공정(Vertragsgerechtigkeit) 등의 현대 법철학을, 상거래 계약의 예방적 절차로 

계약법으로 규정하고, 행정주체가 추상적인 監督이 아니라 구체적 監視(Q/S)개념으로, 공법적 책무로 PMC방

식으로 미리 예방해 왔다. 

  이를 간단히 미국 연방조달규정(FAR)와 국내계약법의 법체계와 구성비교로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계약과 

기술규정은 발주자인 행정주체가 자기책임으로 건설 생산과정에 참여하여 公益목적의 公共工事를 성공적 완

성을 위해서, 공무원들에게는 부족한 건설산업의 종합사업관리(PMC) 전문기술력을 가진 기술자들을 전문자

문역(Consultants)으로 별도 조직구성을 선정하여, 발주자 책임으로 모든 결정은 하나, 이들 전문자문역들의 

조력을 받아, 원도급자가 계약시 제시했던 공사계획대로 이행하는 지를 실제 집행과정에서, 공사일정에 따라 

수많은 공종별 작업진행을 공종별, 작업단계별로 나누어, 각각의 공종별 작업순서에 따라 작업착수 이전에 해

당공종의 실시계획관련 도면과 기술서류들을 미리 제출받아, 미국 통합시설물안내시방서(UFGS)규정에서 요

구하는 필요 검사, 검토를 거쳐 서면 승인서(양식명 Form 4025)을 원도급자가 받은 후에 공사에 착수하게 

하는 등으로 품질관리감시(Q/S, Quality Surveillance)규정과 제출물 절차(S/P, Submittal Procedure)규

정을 함께 정하여 실효적으로 豫見不可性의 사고위험을 예방하고 있다. PMC방식의 자문역(Consultants)의 

조력제도는 건설전문 사업관리기술의 고도의 先進技法으로 주한미군에서는 약40여년 전부터 실행해 온 것이

다. 

  이와 같은 PMC제도는 발주자 책임의 지휘아래 건설사업관리로 전문기술인 자문역의 조력을 받아, 원도급

자를 포함하여 모든 참여이해관계인들 간의 수평적인 소통과 긴밀한 협업을 법규에서 정한발주자측의 자문역

에 의한 감시(Q/S)절차를 철저한 중복된 검토, 검사와 확인등의 감시절차로 안전사고 발생은 물론 평등권이나 

사유재산권 침해와 같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적인 융합적인 결합이 

요구되는 종합응용기술산업으로 변화시켜 온 것이다. 

  또한 건설전문기술 자문역의 본래 수준은 사업 발주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최적의 실시도면과 실시공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숙지한 상태에서 원도급자를 비롯한 모든 참여자들의 당초계획서를 기초로 상세한 진

행방법과 작업상태와 진도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위험요소나 현장의 이의신청 등의 설계변경 등을 발주자 책임의 

시정조치 등을 현장에서 발주자 책임의 높은 수준의 기술전문가로서 역할은 크다. 이는 최적의 건설기술자로

서 상당한 지식과 다양한 건설공사에 대한 풍부한 현장경험의 축적이 필요한 역량의 해외기술인들의 思惟的 

技術水準으로, 흠결이 있는 계약법으로 인하여 한계가 있는 국내대비 기술인들의 성능차이가 너무 크다.

  반면에 국내는 公共工事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는 있으나, 계약법에 의해 행정청과 계약한 직접당사자인 

원도급자는 이미 권한을 행정청과 대등한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자기 최대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사업의 성격

에 따라 20~ 50여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세부 전문공종으로 분리하여 전문하도급자에게 하도급계약을 한다. 

그러나 이때 원도급자는 발주자와 체결한 동일한 요구조건의원도급계약내용 조건을 부분공사로 범위만 나누

어 하도급 발주해야 하나, 제공해야 할 그들간의 계약정보를 누락하거나 미리 책임전가하여 발주하고 있다. 

이때 국가계약법에 의해 발주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자 간의 계약관계를, 私人간의 계약으로 정한 대법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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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인용, 원도급자가 원도급계약 내용 조건과 다른 변경된 조건으로 조작하여 하도급자와 계약을 체결하더

라도 행정주체는 책임이 없도록 규정한 흠결 영향이 발생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법은 행정주체는 원도급자와 

계약관계는 이행결과만 충실하면, 원도급자의 어떠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도 용인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으

므로, 그 피해는 자연스럽게 하도급자의 몫이 된다. 이를 국회 입법조사처는 원·하도급계약관계에서 결정한 

사적자치권을 존중해야 한다하여, 이를 발주자가 개입하는 공권력은 사적자치권을 침해한다는 궤변적 변명으

로 법개혁을 거부해 왔다.  

  이는 미국 연방조달규정 FAR1.102는 선언문과 정면배치된다. 특히 권리부분은 모든 참여이해관계인들의 기

본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하고 발주자 감시체계의 절차규정에 따라 모든 최적의 기술력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으

로 요구하고 있고, 법규의 각조항 별로 이들 권리차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도 할 수 있고, 행정주체의 시정조

치책임과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FAR Sub chapter 9,4에 의해 국내법과 달리 징벌적으로 처벌도록 

제정하고 있다. 반면에 국가계약법은 오히려 원·하도급간의 계급적 지배구조(Hierarchy)로 소통과 협업을 

정보차단과 피해자의 이의제기 권리를 박탈로 규율하여 법률적으로 차별을 두고 있다. 이러한 법리를 입법부 

기획재정위는 “계약자유에 근거한 자적자치 침해 염려”로 제정하고 있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여태 개정없

이 지난 60여년간 위헌적으로 유지해 온 것이다. 

  또한 건설산업은 독립적인 자기결정권한을 가진 각각의 개별기업들의 참여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개별적인 기술로 수많은 단위공종의 생산과정에 함께 공동체적인 이익을 목표로 공개적인 소통과 대등한 위치

에 의해 협업으로 참여해야 한다. 각 공종의 최적 성능이 발휘되어야 공공발주의 공동 목표가 이루어진다. 만

일 어느 한 공종이 불완전하여 성능이 미달하거나 주변공종과 충돌과 간섭 등으로 계약관계의 권리 침해로 다

툼이 발생하면, 즉시 발주자의 책무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의 생산체계는 전후공종 모두에게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즉시 성능미달로 안전사고는 물론 사회적 문제로 무조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규정은 이를 막기 위해서 발주자가 원도급자의 공정계획일정표와 투입될 자재/장비 등의 품질

성능과 샘플, 상세시공도면(Shop Drawing) 및 시공방법과 작업안전을 위한 가설계획의 작업순서, 구조계산등

을 미리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승인 또는 서면으로 인정을 받아야 원도급자는 작업에 착수를 할 수 있도록 

상호 평등한 환경아래 소통이 되고 협업이 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때 만일 승인된 내용이 체결한 계약내역과 

다를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통해 당연히 계약변경 등으로 행정주체가 시정조치를 즉시 하도록 해야하는 것이 

계약적 당연절차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나 의무 또는 권한과 책임을 국가계약법은 배제하고 있다.  

  또 비록 문서상으로 승인을 했더라도 실제 절차로 발주자와 자문역이 함께 원도급자의 착수에 따른 준비에 

대한 공종별 수많은 단계의 품질검사도, 품질관리(Q/C, Quality Control), 품질보증(Q/A, Quality 

Assurance) 및 시공품질감시(Q/S, Quality Surveillance) 등으로 나누어 세분화된 품질관리제도를 실시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PMC방식의 자문역 영역이 건설생애주기 전반의 기술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학술적 이론

지식에 바탕을 둔 풍부하고 다양한 현장경험을 요하는 도덕과 윤리가 겸비된 높은 수준의 전문코디네이터의 

자문역의 역할 이다. 현재 국내 계약관련 법규나 각종제도에는 해외건설 기술과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은 분명

하다. 

5. 마치며

  이와 같이 산업안전보건 즉 국민안전을 국가 책임으로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행정주체의 계약법규

의 上位 母法으로 작용하는 국가계약법의 흠결에서 비롯된 행정청의 公法的 責任 不在가 가장 먼저 개정되어

야 할 사항인점을 미국규정과 비교를 통해 개괄적으로 법리와 법철학 및 법체계 구성에서 시대적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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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해 보았다.

  특히 행정주체가 公法的 責務不在로 우선 법규상에 UFGS의 사전제출물(S/P)절차 규정이나 품질관리감시

(Q/S)절차규정과 같은 발주자 책임의 검토나 승인하는 절차규정이 없다. 그리고 발주자가 자기 결정의 지휘에 

조력해야 할 전문사업관리 기술력을 가진 전문기술인들을 자문역으로 별도 선정해서 운영할 근거 또한 마련되

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현재 계약법은 이러한 공법적 책무 역할을 민간기업에게 설계와 시공책임으로 외주방식

으로 일임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부작용은 여전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칭만 

PMC를 도용하여 종래의 흠결인 행정주체의 공법적 책임이 배재하는 법개정을 하는 일을 없어야 한다. 그 사

례가 중대재해 처벌법과 같이 원도급자를 처벌한다고는 하나, 먼저 국가책임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처벌은 실효

성이 없을 것이라는 예측은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다. 

  거듭된 설명이지만 안전이란 국민생명보호로 평등권과 사유재산권 보호와 함께 국민기본권으로 당연히 국

가에 의해 침해를 예방해야 한다. PMC제도는 국내주재하는 미육군 공병단에서도 40여년전부터 실시해왔다

는 사실을 반추해보면 왜 우리 계약법들은 여태 근대법리에 함몰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반성해 봐야 한다. 다

행스러운 것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의 국민기본권인 안전을 행정주체의 몫이라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 

하고 있는 것 같다. 다만 방법에서 다른 계약법과의 형평성 해결 구체화에 한계가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국민 

안전을 헌법적 가치인 국민기본권 개념으로 함께 접근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욱 클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PMC개념은 1980년 초부터 건설혁신으로 미국에서는 최적의 건축성능발휘를 위해 신조어

[Constructability(미국), Buildability(영국)]까지 만들고 건설생산 프로세스와 계약관련 법규를 전면 개혁하

고, 모든 참여이해관계인들의 권리를 균등한 기회의 여건아래 소통과 협업으로 公益이라는 共同體의 사유로 

최적의 건설환경으로 만든 결과, 종합응용산업이 꽃인 건설산업을 4차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온 것이다. 

  필자는 국가계약관련 법규의 흠결을 일찌기 발견하고, 이법의 전면 개혁없이는 현재 우리 건설산업의 미래가 

암울한 국민부담만 가중시킨다고 판단되어 국가 계약법 개혁추진 활동을 해왔다. 지난 60여년간 굳어진 고정

관념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우리 여건에서는 전제주의 법리인 법철학의 개혁이 함께 되어야 한다. 그

에 맞춰 각부처의 계약관련법규를 현대화로 개혁해야 한다. 단순히 용어 정의에 추가한다는 법개정은 현재 근

본문제를 더욱 혼란만 가중할 뿐이다. 실효적으로 시장에서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세부적 계약 이행절

차로 규정해야 한다. 그래야 민법 제2조 신의칙이 바탕이 되는 시장거래가 확립된다. 

  또한 장·단기로 구분하여 몇차례 단계적으로 법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단일법으로 계약관련 

법들을 통합해야 한다. 현재 계약법들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제처도 함께 해야 한다. 그리고 건설

산업을 소비자중심시장으로 기술교육과 계약법을 PMC체계의 자문역 활성화로 발주와 생산체계 개혁 연구도 

함께 필요하다. 또 계약관련법을 단일법으로 개혁 등으로 4차산업혁명 세대에 부응하는 건설산업의 기술경쟁

력 회복을 위해서 한꺼번에 다 고칠 경우 엄청난 혼란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충격완화를 위해 최소 3차 

정도 단계로 나누어 개혁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 계약관련 법들은 정부부처 대부분의 직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총리실에서 주도해서 정부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 반드시 해외건설 계약과 클레임에 풍

부한 경험자로서 건설 계약행정 전문민간인의 참여가 중요하다. 시급한 사회갈등해소를 위해 PMC제도 도입 

연구를 위해 「민관합동 계약법개혁 연구추진단」 구성을 제안한다. 다만 여기에는 이익단체의 참여는 반드시 

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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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 총체적 안전관리의 발주자/Safety Coordinator 
안전책무 정비방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홍성호 선임연구위원/미래전략연구실장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23 건설안전혁신포럼(2차) < 발제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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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토 론

좌장: 유정호 교수(광운대학교)

2023 건설안전혁신포럼(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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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무자로서 바라보는 안전관리 현상과 문제점

박찬정 고문

건설안전임원협의회

2023 건설안전혁신포럼(2차) < 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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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토론의 주제가 건설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책임과 이를 보좌하는 

안전전문가의 역할로서 저는 현장안전관리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자 합니다. 

  10년전만 해도 안전관리자의 인원 부족과 위상 그리고 소장 및 CEO의 인식 부족에 대한 얘기가 많이 거론되었습니

다. 하지만 제도강화 및 중대재해처벌법, 사회인식 강화로 현재 안전관리자의 인원은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소장 

및 공사직원의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로 위상도 높아지고 있는 실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이젠 CEO까지 

안전에 대한 관심은 물론 교육 및 시설에 대한 투자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사망사고자수는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실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건설현장의 최고 목표는 주어진 공기내에 최소의 비용으로 사고 없이 최고의 품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재, 

건설현장의 가장 큰 문제는 공기입니다. 최근 준공한 현장은 물론 진행중인 현장 대부분이 공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파트 현장의 경우 골조공사 완료후 최소 10개월 정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6~7개월 정도입니다. 공기 부족은 바로 안전과 품질에 직결된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발주자의 가장 큰 역할은 적정공기를 확보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기부족에 대한 원인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설노조 및 레미콘 수급문제 등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현장공사관리자 및 건설근로자의 역량 부족과 더불어 현장시공관리자의 부족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전관리자

와 품질관리자는 법적의무 사항이다 보니 현장에서 정원(TO)를 모두 채우는 반면 시공관리자는 60~70% 수준입니

다. 현장인원의 50%는 참모조직인 안전, 품질, 공무, 관리이고 정작 현장에서 협력업체직원들과 부딪치며 시공과 

안전을 실행하는 공사직원은 해가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현장은 23개동 3,900세대 재건축현장인데 정원(TO) 62명(반장 제외)에 현재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전 12명, 품질 6명, 공무 3명, 관리 5명으로 26명이며 시공관리자가 소장 포함 21명입니다. 심각한 

것은 공사 초기에 안전 6명, 품질 4명, 공무 3명, 관리 3명인 반면 시공관리자는 10명도 안되었습니다. 

  안홍섭 회장님도 지적하였지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가 취지에 안맞게 공사관계자가 실질적으

로 작성하지 못하고 실효성 없는 외주 작성이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이에 기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지상 1층이 공사중에 있는데 시공관리자가 10명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장에서 시공관리자도 안전이나 품질처럼 

법적의무 배치 조항을 두어 적정인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더불어 안전이나 품질로 보직을 바꿀 생각까지도 

갖고 있는 직원도 있을 정도입니다.

  현장안전관리자의 인원구성을 보면 대부분의 현장이 안전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직원은 20~30% 수준이고 

대부분이 신입직원이나 2~3년 경력자이다 보니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인원이 부족할 때는 서류 작성 및 과도한 작업지시 등이 이슈가 되었지만 현재 인원으로 이를 문제삼을 필요가 

없고 오히려 안전직원들이 시공을 알고 시공직원들과 함께 하는 안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자로써 제일 안타까운 것은 안전 관련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얘기조차 거론되지 

못하고 있는 사고발생 시 근로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이제 거론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제도와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 안전은 자기 스스로 지키는 

문화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원청에서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에선 어떤 제도를 만들고 처벌을 강화한다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10년전부터 환노위 간담회나 공청회가 끝나고 차 한잔하는 자리에서 이 문제가 거론하면 

다들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헤어지면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안전이 한단계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를 기반으로 하여 법과 제도 등이 재정립되어야 진정으로 사고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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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전문가 필요성

조춘환 상무

DL이앤씨 안전담당

2023 건설안전혁신포럼(2차) < 토론 >

1. 건설안전전문가 부재의 문제점

  기술안전전문가 부족해서 발생한 사례는 올해 발생한 인천검단 아파트현장 지하주차장 Slab(슬래브) 붕괴

사고와 지난해 발생한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 이외에도 무수한 건설사고는 건설현장에 건설안전 전문가가 없

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 이유는 건설안전분야가 여러 안전분야중 하나로 취급되어 누구나 건설안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되

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안전은 건설공학의 밖에서 출발한 안전이 건설사업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안전관

리 업무를 건설기술자가 아닌 노무관리가 산재처리 업무의 일부로 수행하기 시작하면서 초기부터 안전관리 업

무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건설현장의 건설안전전문가는 안전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공법, 재료, 적산, 공정, 원

가 등에 정통해야만 관리감독자에게 기술안전에 대한 지도·조언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건설현장은 건설시공과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사람들이 건설

안전 전문가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작업안전과 근로자 관리의 수준에 머물러 있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나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지도할 역량이 부족하므로 건설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공사팀(관리감독자)을 지도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건설사고 막고, 기술안전 역할을 해야 할 건설안전전문가 부족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당연히 건

설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공사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과 같은 Event에서 미리 가설재의 안전성과 구조물의 

설계적 안전성, 시공적 안전성을 체크(check)하지 못하게 된다. 즉, 콘크리트 타설전(前) 거푸집·동바리 설치

상태와 철근 배근 상태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소장 및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해야 할 전문가가 

부족하므로 안전사고 위험이 올라간다.

2. 당면과제의 해결방안

  해결방안으로 건설안전전문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건설안전전문가 제도란? 건축물의 Slab(슬래브) 콘크

리트 타설전 건설안전 전문가로부터 가설재와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후속 작업 진행을 승인하는 제도

로 국민에게 신뢰와 사업주에게 안전이 보증하게 된다.

  이러한 건설안전전문가의 확인 점검은 Slab(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전(前) 건설안전기술사가 시공상태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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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콘크리트 타설 Hold point 이행 Process

인하고, 체크리스트(check list)를 활용하여 확인 점검후에 콘크리트 타설을 허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므로 

현장에서는 승인점(Hold point) 이행하는 Process가 진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검은 반드시 건설안전기술사

가 수행하며, 기대효과는 건설사고 예방과 구조물 안전성 확보, 신뢰 회복, 책임 관리, 기술자의 안전·품질이 

보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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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사 안전관리자 역할과 혁신 방안

천병조 상무

(주)태일씨앤티

2023 건설안전혁신포럼(2차) < 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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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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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감축 정책 방향

윤종호 서기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2023 건설안전혁신포럼(2차) < 토론 >

□ 중대재해 현황

 ㅇ ‘22년 산재사고사망자는 87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명(5.4%) 증가하였고, 이 중 건설업에서 402명으

로 전체 사고사망자의 약 46%를 차지

 ㅇ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전체 사고사망자의 약 절반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 ▴건설업: (´20.) 458명(51.9%) → (´21.) 417명(50.4%) → (´22.) 402명(46.0%)

< 5년간 업종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

□ 중대재해 감축 정책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을 위한 청사진으로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22.11.30.) 

추진 중

  ⇨ 기존의 ‘처벌’과 ‘규제’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산업안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

 ㅇ (위험성평가)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제도로서 기업 규모·작업별 특성에 맞는 위험성평가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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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록 전면 개편

     * (위험성평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그 위험성을 

결정하고,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을 벗어난다면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하는 연속적인 과정

    - 상시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체크리스트 ‧ OPS 등 다양한 평가방식 추가, 근로자 참여 확대

 ㅇ (법령 정비)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기준규칙｣ 정비

    - 위험성평가 의무화, 근로자 역할과 의무 명확화, 기술변화를 반영하여 현장 적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

로 정비 및 노후규정 정비

 ㅇ (안전문화 확산) 39개 지역에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을 구성, 산업현장 및 생활접점에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범국민실천운동 전개

    - 사업장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문화시설(영화관, 쇼핑몰 등), 생필품(식료품, 택배상자) 등을 활용하여 

안전문화를 지속적으로 노출

 

<안전문화 노출하기 예시>
(사업장 화장실 스티커)

<안전문화 응원하기 예시>
(순천만 정원박람회 홍보)

<안전문화 참여하기 예시>
(시원소주 병라벨 캠페인)

 ㅇ (스마트 안전장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스마트안전장비 구입 ‧ 임대비 사용한도 확대(現: 구입·

임대비의 20% 내 → `26년 한도 폐지)

    -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보건장비 도입 비용 지원

      (도입 비용 최대 80%, 사업장 당 3천만원 한도)

 ㅇ (산재예방활동실적 평가: 종합심사낙찰제에 따른 가점 항목) 평가대상을 現 1~1000위에서 全종합건설

사로 확대

(고용부 고시, `23.6월 행정예고 → `23.8월 개정 → `24.1월 시행)

 ㅇ (안전보건대장) 기본(발주자) ‧ 설계(설계자) ‧ 공사(시공사) 안전보건대장은 핵심 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

방안 수립 중심*으로 간소화

     * (기본) 매설물, 인근 건축물 등 (설계) 비계, 흙막이, 거푸집동바리 등 가설구조물 

      (공사) 기본 ‧ 설계 위험요인 + 개구부, 비계, 굴착기 등 사망사고 다발 위험요인

 ㅇ (지자체 점검 연계) 지자체용 ｢핵심 위험요인 점검표｣를 제작 ‧ 배포하고, 취약현장은 고용노동부와 연계

하여 점검 ‧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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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 사명

ㆍ건설안전 법제와 정책의 지속적 개선으로 건설사업 참여자의 역할과 책임을 

공정하고 명확하게 함으로써 지속발전 가능한 건설산업 구현

ㆍ새로운 안전기법의 보급으로 건설안전 경영활동의 효율성과 효과성 개선

ㆍ안전해서 공정하고 존경받는 건설산업 구현으로 종사자의 행복지수 향상

❑ 회원사 혜택

ㆍ교육, 세미나, 토론회, 포럼 등 학회 학술행사에 무료 참석

ㆍ회원사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지원

ㆍ학회 간행물에 광고 및 홍보 기회 우선 제공

ㆍ학회 홈페이지에 회원사 홍보 제공

ㆍ학회 네트워크를 통한 건설사업관리(CEM) 관련 정보 제공

ㆍ국내외 유관 기관과 교류 기회 제공

ㆍ회원사 임직원의 학술활동 참여에 의한 첨단 기술교류 기회 제공

ㆍ산업계의 연구개발 수요 조사 시 기회 우선 제공

ㆍ산학관연 연구사업에 전문인력 지원

ㆍ안전교육, 진단, 점검 등 안전업무 수행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인력 지원

ㆍ비효율적 안전관리활동 및 법규 준수에 장애 해소 방안 자문

ㆍ기관별 건설기업 안전수준평가 대비 및 대응 지원

ㆍ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대비 및 대응 지원

ㆍ스마트 안전기술의 효과적 도입 및 활용 방안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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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건설안전혁신포럼(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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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체제를 혁신해야 건설이 바로 선다

일 시 : 2023년 7월 3일(월) 13:30~17:00

장 소 : 일산 킨텍스 2전시관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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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규율 기반 건설사업 안전관리체제 구현 방안

(사)건설재해예방협회
Construction Accident Preven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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